
 대  구광역시  달서구의  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
 및운용조례중개  정조례( )안 심사보고서

7995. 11. 8

사회산업뒤원회

1 . 심사경과

. 가  제출일자 : 95. 11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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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4213 틀 - 2 ) 톨 ◎ 3

. 나 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
. 다  회부일자 . 95. 11. 3

. 라  상정  및 의결

o 42  제 회  대구광역시  달서구의회 임시회

· 1  제 차  사회산업위원회  상정 : 95. 11.

· 1  제 차  사회산업위원회  의결 : 95. 11.

2. 제안설명요지

. 가 제안사유

1995 3~ 4  녈 월 일  대통령령 14564  제 호로  의료보호시행령  개정  및 1995 8 18  년 익 일대

4i  구황넉 달서구꽁겅기구쑬치조례의  꾸정 (제346초」으로  ◎한  죵어 변즌◎

관련근거

 의료보호법  시행령 21제 호

. 다 주요골자

o " "  의료보험법 을 " "  의료보호법 으로  명칭  변경 (( ) 안 3 )게 조

0 ' "  기금출납원 을 " "  기금운용관 으로 " "  기금출납공무원 끌 " "  기금출납원 으로 회

 계관직명을  변경코자 . 함 [( ) 안 4 , 제 조 5 , 제 코 6 , 제 코 7 , 제 코 R ]제 조

3.  전문위원  검토의견  요지 (  전운위원 : )백창기

 본  조례  개징안은  댑의  명핑과 f_1 회계골무윈  회계관직명을 1,』령과  일피되게 떤경하

 여  의료보호특떨회계  기금을  ◎리적으로  관리코자  하◎ ( )  개정코래 안 씨므로 제◎된

 내용과  같이  원안  의결함이  타당하다 . 사료딥니다

4.  질의답변 (  요지 답변자 :  사회복지계장 )김옥희

 본조례  개정의  관련근거인 의료보호

 법  시행령령이 95 3 4  년 월 일자로 개정

 뵉었는 , 바 8  개월이  지난 이제서야

 안건이  지연  제출된 ?이유는

71

 사회과  및  가정복지과의  업무통 · 폐

 합으로  업무의  복합조펑  등  인수 · 인

 계관리  업뚜의  폭주로  인해 1,1연게출

 되었으며  향후  이러한  까례가 먼도록

.주의하겠음

5.  토론요지 : 없음

6.  심사결과 :  원안가결 (  반대 )없음

-137-

. . 글쏘◎런◎길4  근,Lftl



-138-

4 ( 42  툰 띤 - 2fft)를

◎구광◎◎달◎ 1  금특별◎◎설◎◎운용조◎중◎◎조◎( )안』◎'.◎보호』

·  제출년 틸일 : 95. 10.
의안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95-45
(  사  회 )과번호

1 . 제안이유

0  의료보호법시행령이  개정됨에  따라  현행조례를  개정된 "  동법시행령에 일치기게 개

 정 3'#T

0 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 효율적으로  운영코자 함

2. 근거법령

0  의료보호법시행령 21제 조

3. 주요골자

o " "  기금출납명령관 을 " "  기금운용관 으로  변겋하괴 ' - ff"  기금◎ 난공무 을 " -,1·기금 납

"  원 으로 (  변경 안 4 )제 조둥

0  의료보장계장을  사회복지계장으로 턴경

34. 
( ) 개정조례 안 :따로붙임

T15, 

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따로붙임

 ◎  구광◎ ◎달◎구◎ If·f·뼈1료보호 1  설◎◎운용조◎중◎◎조◎( )안
f 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

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

( 4:2  톨 르 - 3TfH! 5

3  제 조중 " "  의료보험법 을 " "  의료보호법 으로 . 한다

4 1  제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4 (  제 조 회계공무원의 ) 임명  ◎의료보호법시행령 21  제 조의  츄길에  의한 ='1  금운용관은 구

 의 , 사회과장으로  기금출납원은  사회복진계장으로 . 한다

5  게 코 · 6 1  제 조제 항  및 3  제 항 · 7 1  제 조제 항  및 7112  항 8  제 코제 1  찬쿰 " '기갚출◎녈령관을

 각각 " - "  기금운용 관 므로 . 하고 " "  기금출납공무뭔 을  각각 "'·'1 ' "  귿◎◎직 으로 .한딜

 부칙이

 코례는  공포한  날로부터 . 시행한다. r . .

Ei
-LL

3 (  제 조 세입  및 )세출

 의 .료 보호법

4 (  제 조 회계공무인의 ) 임명 4:;끈로보호범

 시행령 at  제 코의  규정에  의한 기금운용

 관은  구의 ,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

 사회  복지계장으로 한다

:t'1 (  현행과 j같음

5 (  게 조 회계관계  공무원의 ) 칙잉 -

힐챙

3 (  제 코 세입  및 · ) 레출  이  회계는 피금의

711  익을  세입하초 f.1 의료덟헐법 팍정에

 의한 ( 3'7· 넜초대상가 이 " 74)"런호대상 라

)  한다 에  대한  보코금과  이에  관련된 기

 타  경비를  세출로 한다

17  제슨조 회계공무원의 ') 임명 4i 의료보호법

 시행령 fl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기금출납

 명령관은  구의 , 사회과장으로 기금출◎

 공무뭔은  의료보장계강으로 . 한다

 ◎ (  생 j략

5 (  게 코 회계관계  공무원의 ) 책임 지땅재정

 법  쿵  회계관계공무원의  책임에 관하여

, 경리관  징수관에  관한  규정은 기금출 · 괌)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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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( 42  룬 르 -3:2ffi)

현행  개  정 ( )안

운용관

·‥‥기귿출납뭔

 낟명령관에게  지출원과  출낱원과 관한

 규정은  기금출납공무원에게  이를 준용

. 한다

6 ( ) 제 조 수입 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

 을  수납하고자  할  때에는  미리 수입액

 을  조사  결정하여  납입자에게 납입의

 고지를  하여야 . 한다

'』 ( )설략

 ◎수입금을  수납한  기관은 납입자에게

 영수증을  교부하고  지체없이 기금출납명

 령관에게  영수보고서를  송부하여야 . 한다

7 ( ) 제 조 지출  ①기금출◎명령관은 보호대

 상자에게  의료보호를  행한  의료보호 진

 료기관의  장이  의료보호비를  청구한 때

 에는  그  청구내용을  검토  조정하띠 기

 금부담액과  대불금을  구분결정한  후 대

 불금  상환  의무자에게는 5 2제 조제 항의

 규정에  의한 ,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

 무원에게는  지출원인  행위관계서류를 송

 부하여  야 한다

 ◎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지출원인행위

 관계서류를 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

 구금고에  대하여  지급명령을 발하여야

. 한다

8 (  제 조 대불금의 ) 상환등  ◎ 기금출납명령

 관은  대불금의  총액에  따라  다음 각호

 의  구분에  의하여  대불금의 지출원인챙

 위를  한날로부터 3  월이  경과한  월의 말

 일을  최초의  납입기일로  하여 3월마다

 분할  상환하게  할  수 . 있다  이경우 대

 불금은  무이자로 . 한다

6 ( )'.i' 게 코 수입 -  기금은 ◎관기

금운용관

 제7  조 ( )지출

.◎ : :◎ 루

#:4f:

8  게 조 (  대불금좌  상환등 )  기 ·,f-3· ·글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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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42  볐 길 - 20) 섰 F

711  정 ( :1안
1.행현

1. 10  만원미만은 3회

2. 10  만원이상 30  만원  미만은 8회 .◎

3.3. 30  만원이상은 12회

~,:3 ② (  현행과 )같음 ◎ ~  ③ (  생 )략


